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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제주4․3사건의 진행 경위 및 당시의 상황에 관한 조사 내용들이 담겨 있는 위 “제주4․3사건 진상조사보고서”에도 별지 재심대상판결 제2항 기재 군법회의와 관련하여 ‘군법회의를 담당한 군 당국이 예심과 심리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 군법회의 재판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. 즉, 제주경찰국 특별수사대가 1949. 6. 6.부터 같은 해 8. 3.까지 포로자 및 귀순자 1,021명을 제2연대에 송치하면서 작성한 비밀문건인 ”죄수상황보고서“에는 군법회의 대상자들에 대한 처치 등급을 A, B, C, D, 갑, 을 등으로 나누어 기재하였고, 1949. 6. 5. 모슬포경찰서장이 제주경찰국장에게 보낸 비밀문건에는 ”기록 A는 사형, B는 무기 의견“이라고 명시하였는데, 그 송치 시기가 1949년 군법회의가 열렸다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때, 예심조사 없이 경찰의 의견을 수용하여 판정․판결 내용을 미리 정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.’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. 


3. 결 론

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는 각 그 ‘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’에 해당하므로,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.




	재판장
	판사
	제갈창
	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

	 

	 
	판사
	정승진
	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

	 








- 10 -












[image: ]

[image: ]

원본 주소 "https://ko.wikisource.org/w/index.php?title=페이지:제주지방법원_2019._1._17._선고_2017재고합4_판결.pdf/10&oldid=197257"


					분류: 	교정 안 됨




				

			
			
		

		
			

		 이 문서는 2019년 1월 19일 (토) 03:01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.
	내용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-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조하십시오.



		개인정보처리방침
	위키문헌 소개
	면책 조항
	행동 강령
	개발자
	통계
	쿠키 정책
	모바일 보기



		[image: Wikimedia Foundation]
	[image: Powered by MediaWiki]





		

	
 

 

		
		

내용 폭 제한 전환







